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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-공동개발 해제 및 신규지정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        1. 2014년 제8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도시관리과-10950호, 2014.12.30) 

관련입니다.

        2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9.26)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관내 「신촌지구일대 

지구단위계획」 중 대현동 142-27, 142-31호 일대 ‘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해제 및 

신규지정)’ 주민제안에 대하여 2014년 제8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(2014.12.18) 심의결과 원안가결 

되었기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

기본법」 제8조·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개요

             ○ 위    치 : 서대문구 대현동 142-27, 142-31호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)

             ○ 변경내용 : 

                · 대현동 142-4, 142-10, 142-11, 142-19, 142-26, 142-16, 142-32호와 
                  대현동 142-27, 142-31호 공동개발 지정 해제
                · 대현동 142-23, 142-28호와 대현동 142-27, 142-31호 공동개발 신규 지정
             ○ 변경사유 : 대현동 142-27, 31호에 대하여 인접한 국공유지와 공동개발 해제 및
                      당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현동 142-23, 142-28호와 공동개발 지정 

           나.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(결정) 조서

             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

    

구 역 명
필 지 계획내용

비고
위 치 면 적(㎡) 기  정 변  경

신촌지구일대
지구단위계획구역

대현동 142-23 80.0 공동개발
(권장) 공동개발

(지정)

※ 기존 공동개발(지정)된 
142-24·142-23호는 

142-23으로 토지합병
(‘03.12.31)

대현동 142-28 14.0
대현동 142-27 16.0

공동개발
(지정)

대현동 142-31 11.0
대현동 142-4 426.0

공동개발
(지정)

대현동 142-10 89.0
대현동 142-11 50.0
대현동 142-19 13.0
대현동 142-26 15.0
대현동 142-16 26.0
대현동 142-32 47.0
대현동 142-20 26.0 공동개발

(권장)
공동개발
(권장)대현동 142-22 33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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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○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

    

 기  정 변  경

                ※ 상기 내용은 공동개발 변경(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에 관한 사항만 해당됨 (건축허가절차 별도시행)

붙임 : 고시문 1부.  끝.


